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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저임금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18040호)에 조사 근거를 두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의 표본설계

개선안 적정성 검토’, ‘조사대상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조사표 설계

개선’, ‘조사체계 변경에 따른 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표본설계내역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연구하여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대상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표 설계, 조사체계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를 3가지로 제시하고 각 방안의 근거와

함께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3가지 방안에는,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설정

하여 조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삼아 조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고찰함으로써 조사대상

산업의 포괄범위 및 기업 규모 군 확대에 따른 논의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표본설계 개선안을 진단하여,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삼을 것과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층화하여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할 것, 그리고 업종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모집단 특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조사표를 검토하여 응답대상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사업체의 정보

확인 및 타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주도하는 현행 조사체계를 근로감독관의 협력 하에 전문

조사기관이 현장 조사 및 정보입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요 약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작성승인사항, 표본설계
내역 및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검토’, ‘조사체계 변경 
필요성’ 및 ‘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선행

연구, 조사결과와 기존의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대상

기준, 조사표 설계, 조사체계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표본설계 
전문가1) 자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근로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의 1.5배가 최근에는 거의

중위임금 수준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현행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을 유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분포 상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근로자를, 1) 현행대로 최저임금의 1.5배
이하 근로자로 설정하는 방안, 2)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안, 3)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기재 교수,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변종석 교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은 통계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위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

임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방안은 중위임금이 임금분포 상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변동과 상관 없이 일정 수준(전체 근로자의 절반)의
근로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조사대상 모집단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는 방안이다.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은 중위임금의 2/3 이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방식

보다 포괄되는 조사대상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추출에 있어 현실적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각 방안의 장단점
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10개 업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업종의 포괄 범위를 1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더 다양한 업종에서 최저임금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업종의 폭을 넓혀 조사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인식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일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만

종사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와 저임금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의 포괄 업종 결정 시

조사의 수월성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논리로, 조사대상 기업체 규모(현재는 0인부터 300인 미만

사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문제도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감안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추출 틀은 현재와 같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

현황을 활용한 2중 추출 형식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보인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및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파악하고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사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그리고 대체표본들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업종 및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래배분하고 있는 표본배분 방식을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변경하고,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사업체 조사목표 표본수를 
현행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하며,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의 층화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모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조사표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근로자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반면 사업체 대상 조사표에서는 일용/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응답대상을 일치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가 도출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체의 정보 확인 및 기타 행정자료 연계를 
위해 사업체 조사표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도록 하며,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이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주도 하에 임시

조사원을 통해 조사되었던 조사체계를 조사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체계의

변경은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원 채용/교육/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조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체계 변경 시에도 기업체들로

하여금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의 협력이 요청되며, 조사 불응 
또는 비협력 사업체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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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수준 등에 대한 인식을 
매년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조사는 1년 주기 조사로 매년 11월에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는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에서 수행하고, 전산입력 및 처리, 결과 분석 등은 외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통계관리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당해 연도부터 매년 조사·작성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는 저임금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3,000여 개 표본 사업체이며,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최저임금 시급액의
1.5배 이하의 10,000명 내외의 표본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조사항목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수준 등이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이들 이외에 사업주의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기본 사항이

조사됨

○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모집단 설정이 불명확하여 조사된

표본을 통해 의미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 동 조사의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안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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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조사 모집단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1.5배 이하 
범위로 설정된 임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모집단 설정과 더불어 표본추출 방식, 표본의 크기, 가중치 등 표본에 대한 설계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설정, 표본설계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안의 
적절성을 점검하되, 특히 조사대상인 ‘저임금 근로자’의 설정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대상 모집단 설정을 도모하고 통계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개선방안 고찰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020)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 조사 모집단(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설정 기준 연구
- 최저임금(인상)의 임금격차(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임금분포 상 어떠한 (저임금) 근로자 집단이 최저임금(인상)에 영향받는지 파악

○ 표본설계 개선안 진단
- 표본추출틀 - 표본배분
- 표본 크기 - 가중치 부여 - 층화

○ 조사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안 연구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기간제 조사원의 현장조사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전문 조사업체에 의한 현장조사

- 담당업무에 있어 근로감독관과 전문 조사업체 간 역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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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개선 관련 기존 문헌 고찰
○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설정 기준 연구
-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및 실증연구
- 최저임금(인상) 적용 임금분포 분석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배율 추이 분석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분위 분석
- 전문가 자문

○ 표본설계 개선안 진단
- 기존 품질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표본설계 관련 개선안의 적절성 진단

○ 조사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안 연구
- 조사 담당자, 자료 분석 담당자 등 면담 조사

4. 연구 추진 절차

문헌 및 
통계 검토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품질진단 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 등 기존 연구 검토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및 임금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고찰

· 최저임금 추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이,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 등 최저임금 관련 통계 고찰 

⤋
통계분석 · 최저임금의 인상이 분위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선안 초안 마련
·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및 포괄범위에 관한 시나리오 구상

· 표본설계(모집단, 가중치, 표본추출방법 등) 관련 방안

⤋

자문회의
·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포괄 범위 등에 대한 자문

· 표본설계의 경우 통계전문가에 의한 자문

⤋
보고서 완성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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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틀
1.1 조사체계
○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주관 하에 임시 조사원들에 의해 현장 조사되고 있으며, 전
산입력 및 처리, 그리고 결과분석 및 보고는 연구기관에서 수행

1.2 조사 모집단
○ 조사 모집단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1.3 표본추출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활용한 2중 추출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부터 산업·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분포 정보를 추출한 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에 적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추출

1.4 표본의 크기
○ 현행 실태조사의 (목표)표본의 크기는 사업체의 경우 3,000개이고, 근로자의 
경우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10,000명

○ 2020년의 조사의 경우 추출된 2,857개소의 사업체 표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5 ~ 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10 ~ 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100 ~ 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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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층화
○ 산업대분류 기준 10개 업종과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6개 집단의

교차 셀로 층화가 이루어짐

- 10개 업종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됨

-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의 6개로 분류됨

1.6 표본배분
○ 현행 실태조사 표본배분 방식은 단순 비례배분에 기초하고 있음
1.7 공표범위
○ 실태조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표는 산업별(10개) 및 규모별(6개)로
작성되고 있으며,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1.8 가중치
○ 현행 실태조사는 모집단 설정이 불명확하여 가중치 적용이 불가한 상황임
- 즉, 현행 방식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전체 명부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함

1.9 조사항목
○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각각에 
대해 각 20문항 내외 조사

- 공통 조사내용: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 및 판단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등

- 사용자 조사내용: 
사업체특성, 경영여건(매출액 등), 근로자특성별 고용규모,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조정 여부, 고용사유, 임금인상에 미친 영향, 임금대비 생산성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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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조사내용 : 
인적속성(성, 연령, 학력, 직종 등), 가구특성(가구원수), 고용형태, 현 직장의

임금 등

<표 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방식과 기존 연구의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조사체계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 연구기관에서 전산입력·처리, 

결과분석 및 보고 수행

• 전문 조사업체에서 현장조사, 

전산입력·처리 수행

• 연구기관이 결과분석 및 보고 수행

 조사 

모집단

•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표본

추출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2중 추출

•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표본크기 

(목표)
• 사업체 3,000개, 근로자 10,000명 • 사업체 3,500개, 근로자 10,000명

 층화 • 업종(10개), 종사자 규모(6개) • 업종(17개), 종사자 규모(6개)

 표본배분 • 비례배분 • 제곱근 비례배분

 공표 범위
• 통계표: 10개 산업, 6개 규모별

• 원자료: 미공개

• 통계표: 15개 산업, 6개 규모별

• 원자료: 통계청 사이트(MDIS)를 통해 

공표범위 내에서 제공

 가중치 • 가중치 미적용 •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항목

• 근로자·사업주 대상으로 경영/근로 

현황 및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인식 등 조사 (사업주 13문항, 

근로자 20문항)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한국조사연구학회)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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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설계의 특징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추출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률추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조사대상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만 파악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도한 조사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차선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모집단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의 효율성은 
다소 높아지지만, 여전히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얻게 됨

-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표본 수를 결정함

-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상위(사업체 수) 10개 영역으로 하고, 
사업체 규모는 299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6개 규모로 함

3. 선행 연구 검토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3.1 선행 연구 검토

3.1.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020)
1) 표본설계의 대표성 확보

○ 표본설계에서 모집단(조사대상)의 설정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모집단(조사대상)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

평가에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현행 유지: 저임금 근로자를 특정하고 모집단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함. 다만
모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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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업종 및 대상 확대
- 조사대상 업종의 확대: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 및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설문을

진행하는 현행 방식으로, 조사 결과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은 경제 전체에서
의 최저임금 수급자와 차이가 있음

.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및 피고용인의 수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후,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되, 저임금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없다는 것을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에 제시

-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향 분석’ 혹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영향 분석’으로
목적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모집단의 범위 설정 필요

- 본 조사를 가능한 전체 업종별 규모별 분포를 볼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가 충분히 표집될 수 있도록 하려면, 표본규모가 커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① 일반국민 인식조사 ② 사업주 및 근로자 심층면접조사 ③ 
근로자 임금실태조사 등의 부가조사를 통해 결과 보완 필요

2) 표본 규모의 적절성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표본 규모 및 표본 할당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통계적으로 최소한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규모로 표본확보(각 셀별 최소 32개
표본), 최소 2,000에서 최대 4,000개소 정도의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 진행. 이
경우 시간 및 조사 비용 발생으로 60×32=1,920인 2,000여개소 정도를 추출

- 조사대상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 사업체 규모도 현재 1~4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업체 규모의 표본 확대

- 사업체 규모 100~299인은 늘 통계적 유의성 문제에 걸림. 표본을 약간 늘리고, 
사후 가중치로 조정

- 산업별 최소 표본(총합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하고,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표본 수 확대. 분석 항목을 30~99인과 100~299인으로 구분하기보다 30인 이상
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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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결과는 세부 셀의 사례수의 한계로 일반화 어려움. 따라서 사업체는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규모별로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근로자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고용형태별, 직업별, 소속 사업체 산업별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필요

3) 표본설계 관련 주요 개선 방향
○ 저임금 근로자를 특정하고 모집단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함. 다만, 모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조사대상 업종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함
○ 조사대상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 규모도 현재

1~4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체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표본크기의 확대가 필요함

3.1.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동 연구에서 제안된 표본설계 방안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조사대상 확대

○ 업종 확대 및 근로자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현행 10개 산업은 17개 산업으로, 최저
임금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 저임금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체별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효과를

파악하고, 저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

2) 표본추출틀
○ 적절한 표본추출틀 확보를 위해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기업통계
등록부(통계청), 고용보험 DB(한국고용정보원)를 비교하여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 대한 최신성, 포괄성 및 고용노동부 내 다른 
통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업체 명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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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크기 결정
○ 2020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의 표본크기를
결정함

- 사업체 수의 표본크기는 “저임금 종사자 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전국 기준, 
업종별 기준, 가중/비가중 등의 추정 결과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약

3,500개 사업체로 결정함
- 이는 10개 산업을 17개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사업체 내 저임금근로자 수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사의 표본 사업체 수 3,000개보다 500개 사업체를

증가한 것임

○ 사업체 내 조사 대상 근로자 수의 표본크기는 현행과 같이 10,000명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업종별 및 사업체 규모별

추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확보해야 할 최소 목표
표본크기를 제시하였음

4) 층화변수
〇 2020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임금 종사자 수”, “시간당 임금”, “월
평균 임금” 등의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층화변수로 사용한 업종과 종사자

규모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표본설계에서 사용하는 업종과

종사자 수 규모의 층화변수가 적절함을 확인함

5) 표본배분 방법
○ 본 과제에서는 기존 10개 업종 및 17개로 업종을 확대할 때의 표본배분을
모두 검토하여 제공하였음

○ 조사 대상 사업체를 결정할 때 전체 사업체 및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를 검토하여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함

○ 층화추출법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본적인 표본배분방법(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별로 기대표본오차를 산출해 비교하여 제곱근 
비례배분방법으로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표본크기를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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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체 내 저임금근로자의 표본추출
○ 사업체 내 저임금 근로자를 추출할 때,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명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근로자 추출 방안을 제안함

○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대, 직급, 근속연수, 부서 등의 직무분야 등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7) 가중치 및 추정식
○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국내 사업체와 (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하여 모집단 특성 추정의 추정 오차 최소화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8) 표본설계 방안 요약
○ 제안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과 현행 표본설계와 비교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 표본설계 방안 요약

구분 현행 표본설계 새로운 표본설계

목표 

모집단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저임금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조사 

모집단

2021년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 
8,720원의 1.5배인 13,0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표본추출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추출단위 사업체 및 개인 좌동

표본

크기

사업체 3,000개 3,500개

개인 10,000명 좌동

층화 업종(10개), 종사자 규모(6개) 업종(17개), 종사자 규모(6개)

표본배분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가중치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출처: 한국조사연구학회(202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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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정리

3.2.1 조사체계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주도 하에 조사원들을 통해 조사되고 있는 현행 조사
체계는 실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개선안) 조사업체가 ‘현장조사, 전산입력, 전산처리’를 일괄 수행하고

‘결과분석’은 연구기관에서 실시
* 기존 현장조사 담당자(근로감독관)가 전문 조사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실천 방안 수립 필요

3.2.2 조사 모집단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조사대상인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5배로 설정한 것은 2007년에
설정한 기준(2005년 최저임금 2,840원)이며 현재까지 어어져 옴

- 최저임금이 2021년 현재 8,720원으로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 상향된 현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 필요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약 2/3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5배 = 중위임금([그림 2-1] 참조)으로서 조사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황임

< 참고: 용어 정의 >

 • 최저임금(액)(minimum wage)

 -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의 최저수준

 

 • 중위임금(median wage)

 - 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정렬했을 때 50분위의 위치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즉, 임금분포 상에서 하위 임금자들과 상위 임금자들의 비율이 각각 50%가 

되게 하는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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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 본 보고서의 <표 3-1>, <표 3-2>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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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본 보고서의 <표 3-1>, <표 3-2>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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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표본추출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한 2중 추출 방식은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의성도 떨어짐(한국조사연구학회, 2021)

- 조사대상 선별 시점에서 활용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는 이전 연도의

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짐

○ (개선안) 시의성 있고 표본 규모가 큰 사업체노동실태현황(214만개 표본

보유, 매년 갱신)을 표본추출틀로 사용

3.2.4 표본크기(목표)
○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여 분석하거나 모집단 사업체수 비례 기준의 가중값을 
부여할 경우 사업체 부문 조사의 적정 표본 크기는 3,500개로 파악됨(한국
조사연구학회, 2021)

○ (개선안) 사업체 3,500개; 근로자 10,000명

3.2.5 층화
○ 현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10개의 산업 분류는 2007년에 조사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어서 15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
에서 과연 그러한 조사 대상 산업분류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함

(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개선안) 종사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6개 범주로 유지하되, 업종은

1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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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사대상 업종: 현행 및 개선안

현행(10개 업종) 개선(17개 업종)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한국조사연구학회(2021) 

3.2.6 표본배분
○ 현행 단순 비례배분 방식은 통계작성이나 추정에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크기가 작은 층에 표본이 작게 배분되어 층별 표본오차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개선안) 층별 통계작성이 용이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의 표본배분

3.2.7 가중치
○ 현행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전체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함

○ (개선안) 표본배분표와 조사완료된 표본사업체의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 규모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국조사
연구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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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논의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저임금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의

임금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선정 기준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도의 임금분포(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범위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으나, 상당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장에서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증적 결과들을 살펴봄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 저임금(low wage 또는 low pay)의 개념은 크게 ‘절대적’ 저임금과 ‘상대적’ 저임금

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저임금이라 함은 상대적 저임금을 의미함
(성재민, 2014; 정성미, 2011; 강승복, 2005)

- 절대적 저임금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서 최저생계비, 빈곤선 등 특정 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
으로 측정되며, 나라마다 서로 그 수준이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려움

- 다만, 절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를 위해 편의상 p10(하위 10분위 임금) 
지표가 활용됨

- 상대적 저임금은 OEC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이하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국가간 비교 시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 선정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연구들은 OECD의 상대적 저임금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정성미, 2011; 성재민, 2014; 강승복, 2005; 현대경제연구원, 
20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조문경, 2015; 김복순, 2018; 유완식, 2019; 
김은하·백학영, 2011;  Grimshaw,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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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OECD Data)에서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저임금(low pay) 근로자 비중과 
고임금(high pay) 근로자 비중으로 구분하여 국제비교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하,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1.5배 이상의 임금으로 정의됨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서의 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5배 이하의 
임금근로자로 정의되고 있어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저임금근로자 개념과 다름

- 동 조사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는 동 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큼

2. 최저임금 등 임금분포와 조사대상
○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시급 임금분포와 최저임금의 중위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 

추이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현재 시점
에서도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시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개별 임금항목, 법정유급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조사상의 제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에서 활용되는 공식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계함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시급 = 월평균 임금총액 / 월 평소
근로시간(=주당 평소근로시간×(30.4/7))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실
근로시간. 여기서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우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 최저임금의 중위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48.4%(2007년) ~ 최대 67.2%(2019년) 평균 55.1%

-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30.7%(2008년) ~ 최대 
50.2%(2019년) 평균 37.3%. 최근에 보다 높아짐

- 기존 조사대상인 기준인 최저임금 1.5배의 중위임금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72.5%(2007년) ~ 최대 100.7%(2019년) 평균 82.7%. 최근에 보다 높아짐

- 참고로 상대적 저임금 즉 중위임금의 2/3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15.8%(2019년) 
~ 최대 27.4%(2007년) 평균 22.9%. 최근에 보다 낮아짐. 중위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4.6%로 최저임금 상승률 6.8%에 비하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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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원/시간)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중위대비(%) 48.4 49.1 51.3 48.7 50.0 49.7 49.7 50.9 53.9 55.7 56.2 65.4 67.2 65.9 64.9 

중위임금
(원/시간)

7,196 7,675 7,803 8,443 8,635 9,211 9,786 10,234 10,362 10,822 11,513 11,513 12,434 13,034 13,432 

최저임금*1.5
(원/시간)

5,220 5,655 6,000 6,165 6,480 6,870 7,290 7,815 8,370 9,045 9,705 11,295 12,525 12,885 13,080 

중위대비(%) 72.5 73.7 76.9 73.0 75.0 74.6 74.5 76.4 80.8 83.6 84.3 98.1 100.7 98.9 97.4 

모집단
(천명)

16,006 16,258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최저임금*1.5
미만(%)

32.0 30.7 35.7 32.8 31.3 29.6 31.4 33.6 34.0 37.6 39.8 44.5 50.2 49.5 47.5 

상대적저임금
(%)

27.4 26.7 27.1 26.3 26.7 25.5 24.5 24.0 21.3 23.2 23.8 18.0 15.8 17.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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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원/시간)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중위대비(%) 46.2 46.0 49.5 49.1 48.2 46.2 46.2 48.5 55.3 54.9 56.2 57.6 59.5 64.6 63.9 

중위임금
(원/시간)

7,538 8,194 8,077 8,375 8,957 9,920 10,526 10,750 10,097 10,982 11,512 13,077 14,024 13,295 13,637 

최저임금*1.5
(원/시간)

5,220 5,655 6,000 6,165 6,480 6,870 7,290 7,815 8,370 9,045 9,705 11,295 12,525 12,885 13,080 

중위대비(%) 69.3 69.0 74.3 73.6 72.3 69.3 69.3 72.7 82.9 82.4 84.3 86.4 89.3 96.9 95.9 

모집단
(천명)

10,864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15,354 15,859 15,971 16,307 16,506 16,713 

최저임금*1.5
미만(%)

27.3 27.1 31.2 30.5 28.3 25.8 25.3 28.6 36.9 37.0 37.8 38.4 39.7 47.4 46.6 

상대적저임금
(%)

25.5 25.0 24.5 24.0 22.9 23.1 22.7 22.0 19.4 18.3 16.0 13.5 10.9 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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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중위

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46.0%(2008년)~최대 64.6%(2019년)
이며, 평균은 52.8%

-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27.1%(2008년)~최대 
47.4%(2020년) 평균 33.9%. 최근에 보다 높아짐

- 기존 조사대상인 기준인 최저임금 1.5배의 중위임금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69.0%(2008년)~최대 96.9%(2019년) 평균 79.2%. 최근에 보다 높아짐

- 참고로 상대적 저임금 즉 중위임금의 2/3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7.1%(2020년)~
최대 25.5%(2007년) 평균 22.9%. 최근에 보다 낮아짐. 중위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4.3%로 최저임금 상승률 6.8%에 비하여 낮음

○ 전반적으로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이 이전과는
달리 특히 최근에는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음. 이는 최근에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임금에 근접한데 기인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왔음을 시사함
- 그러나 본 조사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3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33.9%임

3.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및 임금·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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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어 다음의 효과를 수반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이 수요독점(monopsony)적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의 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혼재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기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강창희(2020) 참조)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는 바로 ‘임금분포 상의 누가’ 최저
임금(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임

- 최저임금(인상)은 제도의 설계 상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 압박에 처한 
사업체는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임금분포 상 어떤 범위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임금격차 해소에 일조하는지, 또 임금분포 상 어떤 범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 
측면에서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불평등(또는 격차)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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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분포(또는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1) 이정민·황승진(2018)의 연구
○ 이정민·황승진(2018)은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위임금과 분위별 임금 사이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 추정 모형

 
여기서,

ln = 집단 의 소득분포 p(%)분위의 로그 실질 시간당 임금
따라서 종속변수는 p분위-50분위 사이의 로그 임금격차

   = 최저임금의 적용률(또는 (순)영향률): (t-1)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 하에 있지 

않지만 t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 비율 

   = 집단별 고정효과

   = 근로자 집단 전체의 임금분포 변화 추세를 통제하는 연도 고정효과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추정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률이

상승했을 때 각 임금분포의 p분위-50분위 임금격차에 나타나는 변화
- 만약 적용률의 증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격차를 줄인다면, 

p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 양(+)의 값을 가짐
- 반면 p가 50보다 큰 경우에는 가 음(-)의 값을 가질 때 임금격차가 줄어듦

○ 데이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성별(2개 범주)*연령(8개 범주)*교육수준(4개 범주)*근속수준(6개 범주)*사업체 
규모(4개 범주)로 나눈 셀을 분석단위로 함

○ 분석 기간: 2006년~2016년
○ 분석 결과(<표 3-3>)
- 각 셀 추정치 해석: 적용률이 1%p 높아질 경우 중위임금 대비 해당 분위 임금이

(추정치*100)% 만큼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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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이 높아질 경우 중위임금 이하 분위에서는 중위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가 +), 중위임금 이상에서는 중위임금
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느리게 증가하여(가 -) 전반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됨

- 특히 상대적 임금상승 속도는 상위분위보다는 하위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그 수치는 상당히 작지만 영향의 패턴은 유지됨([그림 3-1])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함

<표 3-3>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표 2>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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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그림 5>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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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진호 외(2011)의 연구
○ 정진호 외(2011)에서는 지역(광역 제주 제외)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즉 전체 영향률 및 순(=신규)영향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별 임금(p5, p10, p25, p50, p75, p90, p95 등) 및 임금분위수 배율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추정

-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8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11개 지역(제주
제외)로 세분

- 분석모형 1: ln  ln          
- 분석모형 2: ln  ln          
. P: 분위수임금(시간당)=월평균 임금총액/월정상근로시간(=주정상근로시간×(30.4/7))
. 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영향률 또는 순 영향률로 최저임금 정책효과를 대리
. EP: 고용률(=취업자/인구(15+))로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대리변수로 통제변수

- 분석결과 1: 최저임금 인상은 p50 또는 p90의 임금수준까지 양(+)의 효과를 미침2)

. 전체 영향률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50분위 이하의 임금

소득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신규 영향률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90분위 이하의 임금

소득자들까지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표 3-4> 최저임금의 임금분위수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전체 영향률 신규 영향률

p5 0.278 (0.095) *** 0.370 (0.247)

p10 0.210 (0.071) *** 0.406 (0.183) **

p25 0.174 (0.076) ** 0.685 (0.188) ***

p50 0.177 (0.083) ** 0.630 (0.207) ***

p75 0.060 (0.080) 0.472 (0.199) **

p90 0.038 (0.088) 0.498 (0.219) **

p95 -0.081 (0.110) 0.223 (0.279)

   주: (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이후 원자료

2) 이러한 분석 방법은 Card & Krueger(1995)에서 활용된 방법을 적용한 것인데, 미국 자료를 활용한 
Card & Krueger(199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적용률 증가가 P10까지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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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2: 전체 영향률 변수를 활용하였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p10에 대비한 
p90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낮추는 음(-)의 효과를 보임
그러나 다른 상대적 임금수준(p50/p10 또는 p90/p50)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표 3-5> 최저임금의 임금분위배율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p90/p10 p50/p10 p90/p50

전체 영향률 -0.063 (0.032) * -0.015 (0.026) -0.042 (0.029)

신규 영향률 0.005 (0.082) 0.058 (0.065) -0.053 (0.075)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이후 원자료

3) 최근 자료를 활용한 분석
○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즉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별 임금(p5, 
p10, p25, p50, p75, p90, p95 등)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분석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007~2021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12개 집단 즉 성(2, 남, 여), 학력(3, 고졸이하, 초

대졸, 대졸이상), 연령(4,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24개로 세분

- 분석모형: log  log          
‧ P: 분위수임금(시간당)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영향률’ 또는 ‘순 영향률’로 최저임금 정책효과를 대리 

‧ EP: 고용률(=취업자/인구(15+))로 경제성장률 대리변수로 통제변수

- 분석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수준 25분위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대리변수를 전체 영향률로 활용하거나 신규

영향률로 활용할 때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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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수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2007~2021)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활용

FE 모형(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체 영향률 신규 영향률

p5  0.426 0.146 ***  0.104 0.229

p10  0.339 0.102 ***  0.286 0.160 *

p25  0.234 00096 **  0.393 0.179 ***

p50  0.110 0.089  0.171 0.139

p75  0.009 0.079  0.088 0.123

p90 -0.121 0.094 -0.176 0.146

p95 -0.039 0.102 -0.075 0.159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 유의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상위 계층의

임금수준도 높이고, 임금분포도 압축시킴

-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spike effect) 최저임금 계층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spillover effect) 직상위 나아가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에도 명백히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분위수배율의 변화에서도 관찰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분포를 압축시키고 있음

3.2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자들의 고용(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1) 이정민·황승진(2018)의 연구

○ 이정민·황승진(2018)은 3.1.1의 식(1)의 종속변수를 시간당 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실제적인 임금불평등 완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

-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음

- 임금(총액) = 시간당 임금*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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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최저임금 인상이 (총액 기준) 임금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킴: 중위임금 아래에서는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이고, 중위임금 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양(+)의 부호를 가짐

- 이유는 근로시간 변화의 영향 때문: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감소시킴에 따라 임금

총액 기준 임금격차가 증가함

- 특히 근로시간(고용의 양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의 감소가 하위 임금분위(특히
20% 이하)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위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고용(근로시간)이 상대적
으로 더 크게 감소함

<표 3-7>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표 5>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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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임금 총액 기준 분위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주: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수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그림 6>을 인용함

2) 강창희(2020)의 연구

○ 집군 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분석 자료 및 기간: 2009~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분석 결과

<표 3-8> 임금구간, 실질 최저임금,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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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상대 임금구간,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의 변화

[그림 3-3] 상대 임금구간별 고용 비중 변화분 평균값과 누적값

여기서 상대구간은 500원 단위로 설정된 시간당 임금구간이며, <표 3-8>에서 음영
으로 처리된 부분은 당해 최저임금이 위치해 있던 구간을 기준구간으로 재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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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마다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구간까지, 
즉 최저임금이 위치한 기준 임금구간보다 1,500원이 더 많은 임금구간까지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

- 분석기간(2008~2018) 동안 실질 최저임금의 평균이 5,271.1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대비 1.28배(= (5,271.1+1,500)/5,271.1) 정도의 임금
분포까지는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1.3배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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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표본설계 개선(안) 검토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설정: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 
〇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이와 같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틀은 존재하지 않음

- 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추출틀인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으로부터 
표본사업체를 추출하면 표본사업체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이며, 
이와 같은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치우쳐

분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안이

요구됨

〇 현행 조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의 표본사업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체를 추출한 것은 사전 정보로 임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조사하기

위한 목적임
- 표본사업체에 대한 중복조사에 따른 응답부담이 있지만, 제한된 예산과 표본크기 
하에서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 방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표본설계

방안으로 볼 수 있음

〇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표본추출틀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할 것인지

여부는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모집단 정의를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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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여 표본배분 방안을

결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에 핵심적인

이슈는 저임금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임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〇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C, G, H, I, L, N, P, Q, R, S)의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국한하고 있음

〇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라도 현행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전체 사업체로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원칙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본크기 확대도 필요할 것임

- 현행 표본설계에서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제한한 것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종을 현행 조사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둘 것인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규모로 제한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산출 및 추정 관련
○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는 통계청 KOSIS를 통해 
일부 문항에 대해 결과표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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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결과표 제공 목록]

〇 이 조사의 통계작성 단위는 산업대분류 구분과 사업체 규모 구분임. 따라서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가 늘어나면 전체 표본크기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 업종별 통계작성이 필요하고 주요 공표항목이 모비율 추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〇 층화에 사용되는 변수로 업종 및 사업체 규모 구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방법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 구분에 대해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체 규모별 추정결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〇 모집단 특성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적합함

-  사업체 기준의 가중치와 근로자 기준의 가중치를 각각 산출하여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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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조사표 구성 및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1. 조사표 구성 검토3)

1.1 전반적인 의견

1) 근로자 응답대상

〇 ‘조사표 작성방법’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

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체 대상 조사표(문2, 문3)는 일용/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아래 상자 참고)
↳ 응답대상 검토 및 일치하도록 구성

< 참고: 근로자 선정기준 >
• 조사대상 근로자 수는 귀사의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

 - 정규‧비정규 여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중에서 선정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기준)

4명 이하 5∼9명 10∼99명 100∼299명

조사대상 근로자 수 최대 4명 최대 5명 최대 7명 최대 10명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까지 포함

 • 선정요령: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하되,

사업체 규모별 선정 가능 근로자 수 범위를 준수하여 가능한 최대인원을 조사

〇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를 도출할 필요 있음

↳ 예) 사업체 조사표 문3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는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최저
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 이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상
조사표의 응답대상(임금이 낮은 근로자 수) 확인

< 참고: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수를 결정

 - 사업체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 근로자 수가 결정되면,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조사대상 근로자 수에 맞춰 선정

3) 통계개발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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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내용
〇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변화(고용, 이윤 등)를 질문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결과를 구별하기 어려움

↳ 사실과 원인(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 구분 필요

3) 질문표현
〇 ‘귀사’에 해당하는 질문과 ‘국가 전반적인 경영’에 해당하는 질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 제시 필요

↳ ‘귀사’에 해당하는 질문은 질문표현에 ‘귀사에서는’ 등의 표현 명시

1.2 사업주 대상 조사표

〇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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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자료연계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

등록번호) 항목 추가 고려
〇 최저임금 현황

- 제시된 정보(매년 인상률 변화 등)가 응답(예,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황표에 제시된 정보의 범위 검토
〇 문3  

- 응답란 중 ‘20.12월말의 기준 시점 인식 오류 가능성 있음
: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 제시 고려 → ‘20년 12월말 - ’21년 현재 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는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수 확인(전반적인 검토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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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근로자 수 구분이 필요하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근로자 수도 함께

질문하여 합계를 확인할 필요 있음

〇 문3-1  

- (항목번호) 항목번호를 독립질문으로 구성(문4): 문3의 응답에 따라 응답대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하위질문으로 볼 수 없음

- (응답보기 척도: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최저
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정도의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130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인상률 적용 고려
- (질문표현) 질문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 
응답내용은 실제 인상 여부/정도를 답변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근로자가 올해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이 적절

〇 문4  

- 고용의 증감 여부를 질문한 후,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시) 하위질문으로
감소 원인을 질문하는 방안 고려



- 40 -

〇 문5, 5-1  

- 항목별 변동에 대한 응답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혼합하여 응답할

가능성 있음

↳ 변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변동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인지 질문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 (항목번호) 문5-1을 하위항목이 아닌 독립적인 항목으로 보임
↳ 항목번호 수정

〇 문8  

-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몇 개까지 선택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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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12  

- 문12와 문12-1은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문12와 문13 질문 순서 변경 고려

〇 문12-1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제시되어 자연스럽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질문 후(하위질문이 아닌 독립질문 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하위질문으로 숙소제공 여부 질문

: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문2 다음순으로 배열하는 방안 고려
〇 부가조사표

- <참고> 내용 중 응답대상자 및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부분(6페이지
위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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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 대상 조사표

〇 문7~8  

-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출 금액으로 최대 범위(500만원 이상)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임
〇 문13  

-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몇 개까지 선택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

〇 문19  

- 사업장의 고지여부를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사업장에서는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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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2.1 현 조사체계 적정성 검토

〇 49개 지방관서에서 실시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교육·관리, 현장조사관리*를 
각각 수행하여 행정부담 과중 및 업무량, 조사의 정확성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

- 표본배분에 따라 지방관서별 업무부담 편차 발생(’21년 기준 최소 6개소, 최대 172개소)
- 자료수집 결과 지방관서별 할당된 표본 대비 실제 회수된 조사표가 많은 지청이

’20년 13개, ’21년 16개로 표본대체 지침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지침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없거나 불응·불능으로 조사 불가능할 경우에
표본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성공 표본은 목표표본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예비표본이 아닌 현장에서 섭외하여 조사한 표본으로의 표본대체는 조사자의 편의에
의해 조사된 표본이므로 대표성이 없음

- 최근 3년 근로자조사의 목표 표본(10,000명) 대비 회수 표본 평균 비율이 55.7%
로 낮은편인데도 불구하고 회수한 조사표 중 분석 불가능한 조사표가 발생

(11.3%)
 · 현장조사 후 별도 기관에서 전산입력, 전산처리를 시간을 두고 각각 따로

실시하여 응답의 정확성이나 성실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누락값에 대

한 보완조사나 재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최저임금위원회

⇔

49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
⇦

통계조사원

ㅇ 실시계획 수립
ㅇ 조사표 및 지침서 

작성
ㅇ 통계청 업무 협의

(변경승인,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ㅇ 지방관서 
업무담당자 교육

ㅇ 전산입력, 
자료처리

ㅇ 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ㅇ 조사원 채용, 교육, 관리
ㅇ 조사 실시
 -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 관리, 정리 

(수정‧보완)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지도, 관리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본·예비·대체 표본사업체 협조공문 

발송
 - 조사 진행 상황 보고
 - 조사원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
 - 조사 불응사업체 확인, 설득, 처리

ㅇ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조사결과 보고(조사완료율 등)

ㅇ 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ㅇ 조사 실시
 - 표본사업체 명부 보완 

작업 지원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업무 지원
 -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체 명부 수정‧보완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회수
 - 회수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취합‧정리

[조사체계(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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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체계 개선이 필요

- (행정 절차 간소화) 각 지방관서별 각각 실시하는 계획수립, 조사원 채용·
교육을 조사총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

- (조사 효율화) 근로감독관 업무 경감 및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조사 진척률 관리 및 불응 사업체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 조사기관은 조사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을 여러 번 접촉 필요(최소 2회 이상 방문, 조사관리자·담당공무원과 협력)

 · 전문 조사기관에서는 조사표 회수 후 바로 전산입력, 내용검토, 전산처리하고
필요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항목 무응답 및 분석 불가능 조사표를 최소화

 · 단,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 훈령 제527호,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원 교육 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등), 조사표 원본, 
조사결과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등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

최저임금위원회

⇨
⇦

거점 지방관서(8개 (지)청) 담당 공무원

ㅇ 실시계획 수립
ㅇ 전문조사기관 

선정
ㅇ 조사표 및 

지침서 작성
ㅇ 통계청 업무 

협의
(변경승인,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ㅇ 지방관서 
업무담당자 교육

ㅇ 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ㅇ 관할지역 내 조사총괄 및 지원
 - 사업체 명부 관리
 - 본·예비·대체 표본사업체 협조공문 발송
 - 조사 진행 상황 관리
 - 조사 불응사업체 확인, 설득, 처리

ㅇ 조사표 취합·검수, 조사결과 보고(조사완료율 등)

⇳
전문조사기관(외부)

⇨

ㅇ 표본설계(자체인력, 외부용역 활용)
ㅇ 조사원 채용, 교육, 관리
ㅇ 조사 실시
 - 사업체 명부 수정‧보완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지도, 관리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회수, 보완조사(재조사)
 - 조사 진행 상황 보고

ㅇ 조사표 정리, 작성 내용 검토, 제출
 - 전산입력, 자료처리

ㅇ 사업체 방문일지, 답례품 지급명부 작성
ㅇ 기초통계 분석(집계표, 그래프 등) 보고서 작성·제출

[조사체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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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지침서 개선

1)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〇 조사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같은 사업체를 조사하더라도

조사원에 따라 다른 조사대상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음

*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

〇 조사대상에 상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나 사업체별 조사대상 근로자 수 기준에서는 상용근로자 수

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를 조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허용하는 조사대상 수 차이가 크지 않음(p35 참고: 근로자 선정기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2020년 조사자료)에서도 개별 사업체별로

최저임금(8,590원)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평균 7.88명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별 최저임금 1.5배 이하 근로자 수의 평균(명) ]
* ’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가공 

사업체분류
사업체 규모(상용근로자)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전체

C. 제조업  1.08 1.29 2.89 7.85 20.82 32.29 8.12

G. 도매·소매업 1.80 1.68 3.41 6.97 19.67 40.49 7.28

H. 운수업 0.95 1.25 2.68 6.85 22.44 35.88 6.22

I. 숙박·음식점업 1.74 2.68 6.37 13.35 33.22 69.18 8.09

L. 부동산·임대업 1.46 1.91 5.25 11.73 26.55 28.84 7.69

N.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업

1.46 1.46 2.94 6.86 23.27 47.60 5.42

P. 교육서비스업 0.74 1.37 4.31 9.53 9.99 24.79 4.86

Q.보건업· 사회복지 1.86 4.04 5.39 11.41 29.80 64.05 14.66

R.예술·스포츠· 여가 1.60 1.79 4.52 10.77 27.35 43.42 7.13

S. 협회·단체· 수리·
기타·개인

1.12 1.52 4.80 11.02 20.65 27.91 8.12

전체 1.31 1.77 4.07 9.55 23.27 39.47 7.88

   *출처: 한국조사연구학회(2021)에서 인용



- 46 -

〇 (개선안) 최저임금을 받는 평균 근로자 수는 상용 근로자 수 30~99명, 
100~299명 구간에 많이 분포하므로 10~99명 구간을 10~29명, 30~99명으로 
세분화한 후 30~299명 구간의 선정 가능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명확한 조사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

2) 표본대체 지침

〇 해당 표본은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 규모로 층화되어 있으므로 표본대체는

동일한 층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조사지침서 내에 수록된 표본 대체

요령에서 다른 층과 표본 대체(③)를 하거나,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추출틀
외의 사업체 표본을 선정하도록 안내(④)하고 있어 조사된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함

○ (개선안) 원표본 외 대체 표본을 준비하여 단위 무응답 발생 시 명확한

표본대체지침에 따라 표본 대체하여 조사

- 원표본과 층화변수(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및 정렬변수(시도, 시군구 등)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활용

- 표본 명부에서 대체 전 사업체에 대체유형에 해당하는 코드(전입, 휴업, 폐업, 
소재불명, 대상외, 중복, 합병, 응답불응, 기타 등)를 입력하고 대체 후 명부에

몇 번째 대체 표본인지 표시

- 조사 대상이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리자·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최소 2회 이상 통화·방문하여 설득(조사관리자, 담당 공무원과 협력)

 * 응답회피, 상습적‧고의적 응답지연, 전화통화 회피(3회 이상) 등 묵시적 거부의 

경우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불응으로 처리 가능 

- 전체 목표 표본 수 보다는 층별 목표 표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관리
(현행) 표본 대체 및 명부 보완 요령

1
 표본 대체 요령 (순서)

 ① 원 표본의 동일 산업(대분류), 동일 규모(상용근로자 수)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② 동일 산업에서 규모가 한 단계 낮은 예비표본으로 대체
 ③ 유사한 산업, 유사한 규모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④ 예비표본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우는, 현장조사로 대체

 ※ 지방관서별로 사업체 목표 수는 100% 조사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는 목표 수 대비 
60∼70% 이상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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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시) 표본 대체 및 명부 보완 요령

1
 표본 대체 요령 (순서)

  - 표본 사업체가 전출, 합병·합산, 산업분류 변경, 폐업, 응답불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체 대체

 ① 변동발생한 원 표본과 동일 시도 / 시군구 내, 동일 산업(대분류), 동일 규모(상용 근로자 
수)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② 동일 산업에서 규모가 한 단계 낮은 예비표본으로 대체
  * 표본(최초) 설계 시점의 상용근로자 수를 이용할 경우 기존사업체와 대체사업체 간의 

조사상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확인 및 유선확인을 통하여 조사가능 여부, 
대체전 사업체와 동일 층인지 확인 후 대체조사 실시

 ※ 지방관서별로 사업체 목표 수는 100% 조사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는 목표 수 대비 
60∼70% 이상 완료해야 함

3) 조사체계 변경에 따른 조사지침서 현행화
〇 조사체계
최저임금위원회

⇒

거점지방관서 
(관리)

⇒

전문조사기관 
(조사)

⇒

전문조사기관 
(조사)

⇒
조사대상

(사업주⋅근로자)
사무국 담당 공무원

연구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〇 조사담당자의 수행업무(예시)
(거점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 관할지역 내 조사총괄 및 지원
· 사업체 명부 관리
· 본·예비·대체 표본사업체 협조공문 발송

· 조사 진행 상황 관리
· 조사 불응사업체 확인, 설득, 처리
· 조사표 취합·검수, 조사결과 보고(조사완료율 등)

(전문 조사업체) 연구원·조사관리자

< 조사원 채용, 교육, 관리 >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조사원 근무 상황 점검
· 조사원의 조사 업무 진행률 파악 및 
거점지방관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 조사 지도

< 기타 >
· 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 조사 관리 >
· 인터넷 조사 및 현장 조사 관리
·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 관리, 정리(수정⋅보완)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 내용검토, 분석 >
· 조사 내용검토, 조사표 등 정리·제출 총괄
· 전산처리 및 기초통계 분석(집계표, 그래프 등) 
보고서 작성

(전문조사업체) 조사원

· 인터넷 조사 중도 포기 사업체 등의 입력 
내용 수시 확인, 응답 완료 독려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회수
· 방문조사 이력 및 답례품 지급 명부 작성

· 조사 실적 및 특이사항 보고
· 조사표 입력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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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조사업무 흐름도(예시)
 조사준비
(3월~11월)

⇒ 조사시스템 구축
(최임위↔통계청)

▪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3~10월

⇓

조사기관 선정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조사기관 공고 및 선정 7월

⇓

표본추출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8월

⇓

조사표 확정
(최임위↔통계청)

▪ 조사항목 검토 및 의견수렴, 조사지침 보완
▪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완료

8~9월

⇓
계획 수립 및 

조사관리자 교육
(최임위↔지방관서)

▪ 실사계획 수립
▪ 지방관서별 담당 공무원 지정 및 보고
▪ (최임위) 지방관서, 조사기관 조사지침 교육

9~10월

⇓

조사요원
채용, 교육 및
조사표류 배부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최임위) 조사표/조사지침서/답례품 등 제작
‧배부

▪ (전문조사기관) 조사원 모집 및 채용, 조사원 
조사지침 교육

10~11월

⇓

 조사실시
(10월~11월)

⇒ 준비조사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최임위·통계청) 표본명부 시스템 적재
▪ (전문조사기관) 표본명부 보완 및 확정

10~11월

⇓

조사표 배부
(지방관서→사업체)

▪ 표본사업체에 안내공문과 조사표 등 발송 11월

⇓

현장조사‧실사지도
(전문조사기관, 지방관서

↔사업체)

▪ 조사기간: 11.15.~12.3.
  * 인터넷 조사 독려 기간(11.15.~19.)

▪ (전문조사기관)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회수
▪ (지방관서) 조사부진 사업체 응답 독려(전화, 방문 등)

11~12월

⇓

 내용검토
(11월~12월)

⇒ 내용검토
(전문조사기관↔사업체)

▪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조사
▪ 조사표/표본명부 정리 및 제출

11~12월

⇓

종합 내용검토
(최임위↔지방관서)

▪ 조사표/표본명부 종합 내용검토 12월

⇓

 자료처리
(12월~익년 5월)

⇒ 자료처리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자료코딩, 전산입력, 자료내검
▪ 집계분석, 분석보고서 작성

12월~ 

익년 5월

⇓

 결과공표
(~익년 8월)

⇒ 보고서 발간
(최임위↔전문조사기관)

▪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
▪ 결과분석 보고서 발간 및 게재

익년

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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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유일한 정답은 없음

- 그 이유는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이나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stakeholder)마다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합리적인 포괄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범위 설정의 기준 또는 원칙을

세우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들을 참고하여 방안들을 마련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

으로 선호되는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함

1.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포괄 범위 설정의 네 가지 기준
○ 객관성
- 일반적으로 통용·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일관성(시계열적 안정성)
- 시기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되게 설정되어야 함

○ 목적 부합성
- 조사의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누가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는 집단인가?

○ 조사의 용이성
- 조사 표본이 수월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각 기준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개념은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근로자이지만(객관성 만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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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저임금 근로자 포괄 범위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단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2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선정기준(안)
1) 제1안: 현행 유지 –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 근거
- 현재까지 활용되어 왔던 기준 유지

○ 장점
-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임
- 지금까지의 조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 최저임금액의 1.5배가 중위임금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액의 1.5배 근처의
임금근로자들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 부합하는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조사대상 근로자의 포괄 범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킬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조사대상 근로자의 포괄 범위도 크게 변동하게 되며,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임금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제2안: 중위임금(P50) 이하 근로자

○ 근거
- 최저임금(인상)이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시켜 임금격차(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정진호, 2011)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고용(근로시간으로 측정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장점
- 중위임금은 임금분포 상의 지표로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며, 일반인들
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지표임(즉, 객관성 기준에 부합)

- 최저임금액과 연동시키는 현행 방식에 비해 통계의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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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중위임금 근처의 근로자들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1.5배와 중위임금 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의

경우 통계의 과거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음

3) 제3안: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 근거
-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는 국제 비교(OECD)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임금 근로자 개념임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근로시간)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3배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

(강창희, 2020) 
- 최저임금(인상)의 상대임금(증가)에 대한 효과가 임금분포의 하위 20분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최저임금(인상)의 고용(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임금분포의 하위 20분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장점
- 저임금의 포괄 범위가 임금분포의 하위에서 협소하게 설정되므로 ‘저임금’ 근로자의 
개념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

○ 단점
- 현행 포괄 범위와 저임금의 범위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조사 모집단의 범위도 현재보다 축소되어 조사대상 표본추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조사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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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2.1 조사대상 업종

○ 저임금 근로자는 모든 업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업종을 거의 전
업종으로(기존 10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아우르는 통계를 작성한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함

○ 다만, 조사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업종마다 저임금 근로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수가 적은 업종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 
추출이나 모집단 추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 6-1>~<표 6-3>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을 달리할 때 업종별로 저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 개념(중위임금의 2/3 이하) 하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크게 감소한(<표 6-3>) 반면, 중위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반대로 상당폭 증가하였음
(<표 6-1>과 <표 6-2>)

-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분포가 지속적으로 
압축되어 왔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결과임

- 중위임금이나 최저임금액의 1.5배를 기준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살펴볼 경우
최근에는 업종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개선안에서 제안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포함 업종(<표 6-1>~<표6-3>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업종들)의 경우 여전히 기존 조사대상 업종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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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업종별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24.4 22.6 24.3 22.3 19.8 24.9 31.4 34.5 36.1 35.2 40.8 48.1 44.2 

B.광업 12.2 13.3 11.1 11.3 11.2 14.7 20.5 21.1 17.8 20.9 23.6 31.1 30.5 

C.제조업 27.4 26.6 24.0 21.4 19.9 22.1 29.9 30.1 31.6 31.0 33.1 42.0 41.5 

D.전기가스업 4.4 4.4 3.3 2.8 2.9 1.7 4.2 4.8 5.1 4.6 6.2 8.5 8.2 

E.폐기물환경 20.4 18.9 19.1 19.7 15.9 16.7 24.3 26.2 25.2 23.9 23.9 36.0 30.7 

F.건설업 14.1 13.6 11.8 11.7 12.1 12.1 18.6 18.0 16.9 17.2 19.2 23.0 22.2 

G.도소매업 38.6 36.8 36.9 34.3 34.7 37.1 45.7 44.9 44.1 45.5 46.1 53.1 52.0 

H.운수업 38.9 38.8 31.6 30.1 30.3 32.4 36.5 39.1 37.6 41.0 41.0 49.6 46.8 

I.숙박음식업 69.4 70.9 68.1 60.7 52.6 66.3 72.9 72.6 73.1 79.3 81.4 82.8 82.7 

J.정보서비스 11.0 9.8 10.2 10.4 10.7 10.1 14.5 15.6 17.1 15.1 15.3 21.6 22.6 

K.금융보험업 14.3 14.9 14.2 17.2 16.2 17.7 26.4 23.4 28.7 22.7 18.6 22.1 20.7 

L.부동산임대 57.6 57.0 52.1 50.0 48.0 55.3 62.7 60.7 58.0 56.6 58.8 66.0 67.0 

M.기술서비스 10.7 9.9 9.0 8.1 7.6 8.6 13.9 15.0 14.6 12.7 14.6 22.5 21.6 

N.사업지원 32.8 26.8 28.9 26.4 26.2 30.0 40.9 41.2 43.0 40.4 40.4 53.5 54.3 

P.교육서비스 19.0 19.4 16.1 13.5 13.2 14.3 23.1 27.3 26.5 29.3 30.3 38.5 38.9 

Q.보건복지 36.4 35.8 30.7 26.1 29.4 34.7 47.2 48.8 50.1 51.6 51.4 64.9 64.5 

R.예술여가 51.3 41.3 46.5 39.6 40.6 46.9 52.0 52.7 54.6 59.1 60.9 66.1 64.4 

S.기타서비스 37.5 39.1 38.7 33.2 34.3 36.9 51.0 51.6 51.5 54.3 56.2 59.7 59.4 

전산업 31.2 30.5 28.3 25.8 25.3 28.6 36.9 37.0 37.8 38.4 39.7 47.4 46.6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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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업종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43.3 40.7 44.7 43.8 41.0 44.7 45.1 46.6 50.0 48.9 48.7 50.2 46.8 

B.광업 29.6 30.4 30.8 36.8 34.9 36.9 34.6 34.3 31.9 32.6 34.0 34.0 34.6 

C.제조업 47.5 47.5 48.4 48.1 46.4 44.7 44.0 44.2 45.1 43.9 44.0 44.9 45.0 

D.전기가스업 8.9 9.3 8.7 9.0 9.0 9.6 8.3 9.2 10.3 9.4 9.6 9.5 9.9 

E.폐기물환경 44.7 40.6 44.8 46.5 40.8 43.8 38.4 40.8 37.1 37.7 34.5 39.6 36.0 

F.건설업 27.6 28.7 28.8 27.3 28.9 26.9 28.0 25.4 24.8 26.2 27.7 24.4 24.3 

G.도소매업 59.4 57.8 60.4 61.0 61.5 59.0 59.0 58.7 56.7 57.3 56.4 55.6 55.7 

H.운수업 56.7 57.6 52.1 53.3 52.6 53.4 51.0 51.6 49.7 52.5 51.6 52.9 50.7 

I.숙박음식업 88.9 90.2 90.0 87.6 84.4 87.8 87.4 87.6 87.7 89.1 88.4 84.9 85.2 

J.정보서비스 21.3 20.5 21.2 23.9 23.5 22.1 23.6 24.0 25.0 22.8 22.7 23.9 25.5 

K.금융보험업 27.0 26.7 26.2 31.3 28.3 28.9 33.6 31.2 35.8 30.0 24.4 24.2 23.1 

L.부동산임대 70.6 72.7 69.4 70.0 67.8 72.5 71.6 69.6 68.2 65.4 67.7 68.2 69.7 

M.기술서비스 24.9 22.7 23.2 23.3 22.9 22.0 22.6 23.8 22.8 21.4 23.0 24.8 24.7 

N.사업지원 56.2 54.3 59.0 56.3 61.2 60.2 57.2 57.0 58.7 58.1 56.4 57.0 59.1 

P.교육서비스 36.2 36.9 32.6 31.9 32.5 32.6 35.0 39.4 37.0 38.7 38.9 40.9 42.3 

Q.보건복지 63.7 63.4 61.6 60.2 63.3 65.2 64.9 67.0 66.0 66.1 65.8 68.0 68.3 

R.예술여가 69.4 61.4 66.1 66.1 66.2 65.9 66.3 66.9 66.2 70.0 69.6 69.0 68.6 

S.기타서비스 59.2 62.4 64.5 65.2 64.7 65.5 66.4 65.7 65.4 66.2 66.2 62.1 62.3 

전산업 50.0 50.0 50.0 50.0 50.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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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업종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19.1 17.8 19.6 20.1 18.4 19.1 17.7 18.5 17.1 14.4 12.4 12.7 13.2 

B.광업 8.7 9.7 8.2 9.2 9.7 9.9 8.7 8.6 5.6 6.6 4.4 3.9 5.0 

C.제조업 20.4 19.6 18.1 18.7 17.3 16.3 12.8 10.9 10.0 6.9 5.4 4.4 4.7 

D.전기가스업 3.2 2.6 2.5 2.1 2.4 1.0 0.7 1.1 1.0 0.9 1.0 0.5 0.4 

E.폐기물환경 14.4 12.8 14.6 17.2 14.4 10.7 9.4 11.7 8.5 5.6 3.2 2.9 2.4 

F.건설업 10.0 9.8 9.1 10.6 10.6 8.8 7.9 7.8 5.7 3.3 2.6 1.6 1.9 

G.도소매업 31.1 29.7 31.0 31.1 32.1 30.0 25.1 24.3 21.2 18.9 14.4 9.1 10.6 

H.운수업 31.9 31.3 26.8 27.5 28.3 27.0 22.0 22.7 20.3 19.5 16.6 12.7 11.1 

I.숙박음식업 60.6 60.2 58.9 55.6 47.4 54.9 46.4 47.6 42.6 41.7 36.0 21.1 28.2 

J.정보서비스 7.6 7.3 8.3 9.4 9.8 7.4 6.3 7.2 6.4 4.0 2.5 1.1 1.4 

K.금융보험업 10.9 12.2 12.1 15.8 15.3 15.7 19.8 16.3 20.5 14.9 9.7 5.9 5.1 

L.부동산임대 50.9 50.0 46.4 47.5 45.9 48.7 46.0 42.0 35.6 31.5 27.4 17.2 19.2 

M.기술서비스 6.5 6.5 6.7 7.0 6.4 5.7 5.4 5.6 3.8 2.3 1.5 1.0 1.2 

N.사업지원 22.7 18.8 22.7 22.5 22.7 19.8 17.5 14.7 11.2 6.8 5.6 4.0 5.8 

P.교육서비스 13.7 13.8 12.7 11.6 11.5 10.9 11.1 13.5 12.3 14.1 12.3 5.4 8.2 

Q.보건복지 26.8 27.0 22.5 22.6 24.8 22.9 22.7 18.6 12.5 8.9 6.2 4.9 6.1 

R.예술여가 40.9 35.7 40.7 36.4 36.9 39.7 32.9 34.1 33.4 34.4 28.9 17.0 20.1 

S.기타서비스 30.8 31.7 31.4 30.1 31.1 27.1 25.8 28.6 24.3 21.3 18.5 15.3 15.0 

전산업 24.5 24.0 22.9 23.1 22.7 22.0 19.4 18.3 16.0 13.5 10.9 7.1 8.2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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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는 저임금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들의 산업분포를 
나타낸 것임

- 전체 저임금 근로자 중 기존 개선안에서 제안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의 조사대상 포함 업종(<표 6-4>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업종들)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예를 들어, 광업, 전기가스업, 폐기물환경 등의 업종에서는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1% 미만이 종사하고 있고, 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도

각각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2% 미만임

<표 6-4>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분포 – 2021년(단위: %)
최저임금 1.5배 이하의 

근로자 분포
중위임금 이하의 

근로자 분포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근로자 분포

A.농림어업 0.2 0.2 0.4 

B.광업 0.1 0.1 0.0 

C.제조업 19.9 20.1 12.7 

D.전기가스업 0.1 0.1 0.0 

E.폐기물환경 0.4 0.4 0.2 

F.건설업 4.0 4.1 2.0 

G.도소매업 14.1 14.1 16.3 

H.운수업 4.3 4.4 5.8 

I.숙박음식업 13.2 12.7 25.7 

J.정보서비스 1.7 1.8 0.6 

K.금융보험업 1.4 1.4 1.9 

L.부동산임대 3.7 3.6 6.0 

M.기술서비스 3.1 3.3 1.0 

N.사업지원 8.0 8.1 4.8 

P.교육서비스 3.8 3.8 4.5 

Q.보건복지 16.2 16.0 8.7 

R.예술여가 2.1 2.1 3.7 

S.기타서비스 3.8 3.7 5.4 

합 계 100.0 100.0 100.0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 

(‘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57 -

2.2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

○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이들을 6개 범주(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 또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초기에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한 이유는 다분히

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감안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

으로 보임

○ 과연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역시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와 연관지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표 6-5>~<표 6-7>은 2021년 기준 산업별 및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의 1.5배나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범주까지는 그 비중이 대략 40% 또는 그 이상이며

-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0인 사업체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후 300인 미만 범주까지는 5% 이상을 보임

- 다만,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볼 경우, 다수의 업종에서
규모별로 10인 이상의 범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3% 이하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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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산업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44.2 79.9 57.2 55.2 42.6 34.6 21.2 n.a. 12.1 

B.광업 30.5 78.3 29.9 21.4 36.1 31.2 14.4 3.6 31.8 

C.제조업 41.5 56.3 52.2 42.7 48.1 47.3 41.8 32.5 16.3 

D.전기가스업 8.2 n.a. 33.9 11.4 17.8 7.5 11.0 4.0 3.6 

E.폐기물환경 30.7 40.5 44.9 40.8 35.4 24.6 12.2 1.2 2.2 

F.건설업 22.2 10.6 37.7 26.5 16.3 13.3 16.9 18.9 5.9 

G.도소매업 52.0 94.0 62.8 47.9 41.2 35.6 34.6 23.5 11.0 

H.운수업 46.8 52.2 47.8 40.7 41.0 56.3 48.5 40.3 38.1 

I.숙박음식업 82.7 89.7 85.4 79.6 73.6 74.0 60.1 57.5 36.4 

J.정보서비스 22.6 79.2 45.9 34.4 27.2 23.2 13.9 15.7 6.1 

K.금융보험업 20.7 79.5 50.1 22.7 17.1 18.3 16.0 7.1 7.8 

L.부동산임대 67.0 84.2 70.1 67.5 74.7 68.0 30.5 15.0 12.6 

M.기술서비스 21.6 86.0 50.2 34.7 25.8 18.5 9.6 10.6 5.2 

N.사업지원 54.3 61.0 56.8 50.6 49.4 55.2 55.0 62.7 53.7 

P.교육서비스 38.9 62.8 58.1 54.2 53.5 19.1 18.2 17.2 17.4 

Q.보건복지 64.5 75.0 78.5 72.9 67.3 65.6 61.7 48.8 29.3 

R.예술여가 64.4 85.7 76.4 63.8 53.5 59.9 33.2 13.1 35.1 

S.기타서비스 59.4 74.1 70.8 58.9 49.1 39.2 33.7 21.2 7.3 

전산업 46.6 77.4 63.6 49.0 44.8 42.2 38.5 29.1 18.2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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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46.8 81.3 59.9 57.0 44.7 37.9 25.5 n.a. 12.9 

B.광업 34.6 78.3 33.3 25.9 39.5 38.2 16.0 3.6 35.1 

C.제조업 45.0 57.8 56.1 46.2 51.7 51.0 45.8 36.7 18.6 

D.전기가스업 9.9 n.a. 37.0 12.8 20.8 9.2 12.8 4.8 5.2 

E.폐기물환경 36.0 61.6 49.3 46.6 39.1 32.1 15.4 2.3 3.4 

F.건설업 24.3 10.6 39.8 28.7 18.1 15.9 20.8 21.4 6.6 

G.도소매업 55.7 94.3 66.1 51.7 45.3 40.1 40.7 28.0 13.5 

H.운수업 50.7 53.9 51.4 45.3 45.8 59.1 52.6 45.4 42.2 

I.숙박음식업 85.2 90.2 88.0 82.9 77.7 78.0 64.5 61.7 39.0 

J.정보서비스 25.5 83.3 47.9 37.8 31.5 26.7 16.8 19.1 7.0 

K.금융보험업 23.1 79.5 52.1 25.0 19.6 21.5 20.3 9.3 9.1 

L.부동산임대 69.7 86.7 73.0 70.2 77.4 70.8 33.8 16.6 13.2 

M.기술서비스 24.7 89.3 53.8 38.3 29.6 22.2 12.1 13.5 6.7 

N.사업지원 59.1 63.9 60.1 54.7 53.6 61.6 60.8 67.3 57.6 

P.교육서비스 42.3 66.8 64.0 57.9 58.0 21.9 20.3 19.2 18.6 

Q.보건복지 68.3 77.4 81.8 76.7 72.0 69.3 65.5 53.9 32.7 

R.예술여가 68.6 87.2 80.9 68.1 60.3 64.1 38.2 17.4 37.9 

S.기타서비스 62.3 78.0 73.0 61.7 53.0 43.1 36.5 21.8 10.1 

전산업 50.0 78.7 66.8 52.4 48.5 46.0 42.6 32.8 20.4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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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13.2 6.7 9.0 17.3 15.2 14.2 7.5 n.a. 1.7 

B.광업 5.0 35.0 8.0 2.9 4.5 6.1 0.5 0.0 0.7 

C.제조업 4.7 18.5 6.2 3.5 5.7 5.4 4.4 3.5 1.5 

D.전기가스업 0.4 n.a. 4.1 0.1 1.1 0.2 0.9 0.0 0.0 

E.폐기물환경 2.4 17.9 4.3 3.2 3.8 0.7 0.3 0.0 0.2 

F.건설업 1.9 5.3 3.2 2.3 0.7 0.7 3.8 1.2 0.2 

G.도소매업 10.6 61.5 12.6 4.0 3.3 2.3 1.9 2.5 0.7 

H.운수업 11.1 24.3 10.3 5.3 5.0 17.8 12.0 7.6 8.6 

I.숙박음식업 28.2 49.1 27.4 18.4 15.1 19.7 8.2 12.2 2.5 

J.정보서비스 1.4 37.6 5.8 2.7 1.5 0.5 0.3 0.7 0.1 

K.금융보험업 5.1 65.0 27.1 2.7 0.6 1.2 1.5 0.2 0.5 

L.부동산임대 19.2 45.6 21.7 17.3 20.2 20.1 2.5 0.2 0.5 

M.기술서비스 1.2 24.4 5.1 0.8 1.1 0.6 0.3 0.3 0.1 

N.사업지원 5.8 33.4 10.0 6.8 4.2 4.5 3.8 2.7 0.2 

P.교육서비스 8.2 34.3 13.8 11.1 4.5 1.3 2.0 0.8 1.0 

Q.보건복지 6.1 10.6 7.7 3.4 4.1 6.5 15.2 8.8 1.6 

R.예술여가 20.1 54.5 19.5 13.1 7.2 15.9 4.0 0.0 17.4 

S.기타서비스 15.0 36.7 20.5 11.2 8.8 5.1 3.4 7.2 0.0 

전산업 8.2 43.3 13.5 5.8 4.9 5.3 5.2 3.0 1.4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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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설계
3.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전체 사업체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표본추출틀로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함

- 조사대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정책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본설계에서 모집단 설정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을 것임

3.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〇 조사대상 업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조사대상 사업체를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규모로 제한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3.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부여 및 추정

〇 이 조사의 통계작성 단위는 산업대분류 구분이며, 조사대상 업종이 확대

되면 전체 표본크기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함

- 다만, 본 조사는 업종별 통계작성이 필요하고 주요 공표항목이 모비율 추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〇 층화에 사용된 변수는 사업체의 업종과 사업체 규모 구분이며,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방법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모집단 특성 추정에 대한 대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적합함

- 가중치는 사업체 가중치 및 저임금근로자 가중치를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설계 가중치, 무응답보정 가중치, 사후층화조정 가중치를 포함한 최종 가중치를 적
용하여 모수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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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표 구성
4.1 근로자 응답대상

○ 응답대상 검토 및 일치하도록 구성
- 조사대상 근로자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체 대상

조사표는 일용/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응답대상을 검토 및 일치

하도록 구성

○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4.2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조사표

〇 사업체 현황 및 최저임금 현황 검토
- 사업체의 정보확인 및 자료연계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항목
추가 고려

- 최저임금의 제시된 정보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황표에 제시된
정보의 범위 검토

〇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 제시 고려
〇 응답대상이 달라지지 않는 문항은 독립질문으로 구성 필요
〇 항목별 변동에 대한 응답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혼합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을 구분하는 방안 필요

〇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는 항목은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〇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은 항목 검토 필요함
〇 문항 배치 검토 필요
〇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출금액으로 최대범위(500만원 이상)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필요함

〇 사업장의 고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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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체계
○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각 지방관서별로 이루어졌던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조사 전문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

- 근로감독관은 조사 불응 사업체에 대한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응답률 제고

○ 최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기업규모 군에 대해 선정

가능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사의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

○ 업종별·규모별로 충분한 수의 예비표본을 확보하여 단위 무응답 발생 시

명확한 표본대체지침에 따라 표본 대체하여 조사

- 원표본과 층화변수(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및 정렬변수(시도, 시군구 등)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활용

- 전체 목표 표본 수뿐만 아니라 층별 목표 표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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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조사표
※ 조사원 기입 ※ 응답자 기입

지방관서
번    호

사 업 체
번    호

산업분류
번    호

사업체 
규  모 응답

자 
구분

① 사업주

② 대리응답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사업주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이며,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최저임금 관련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표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

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사는 통계 전문 연구기관에서 대표성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업종별 규모별 표본추출한 결과에 따라 표본 사업체로 선정되었

습니다. 기업활동으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가능한 사업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문항별 보기항목에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인터넷 조사 참여: www.narastat.kr/mwc2021i       * 인터넷 조사 참여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조

• 조사표, 결과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www.minimumwage.go.kr          * 결과 통계표 조회: https://kosis.kr

※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 속    ____________지방고용노동청       ____________지청       근로개선지도 ____________과

담당공무원                      (근로감독관) 조 사 원
회수
연번

전 화 번 호  (        )             -

조 사 방 법

기입 방법 조사 방법

 ① 응답자 기입식

 ② 조사원 면접식

 ③ 기타(        )

 ① 현장 회수

 ② FAX, E-mail 회신

 ③ 전화 응답

 ④ 인터넷 응답

 ⑤ 기타(         )

팩 스  (        )             -

이 메 일     @
표 본 구 분  ① 원표본  ② 대체표본(예비)  ③ 대체표본(현장) 

  ※ 굵은 선안 내용은 조사완료 후 조사원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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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현황A

기 본 현 황 * 주요 생산품목(재화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

업 체 명

소재지(주소)    ____________시도   ____________시군구   ____________읍면동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노조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작성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1 경영여건

2020년(실적액) 2021년(1~12월 추정액)

1) 매출액
억 천 백만원 억 천 백만원

2) 인건비
억 천 백만원 억 천 백만원

▪ 인건비: 결산서 상 인건비 총액(임금,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복리시설 부담액, 

복리후생비,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등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 비용

1-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올해 경영사정은 어떻습니까?

□ ① 좋아졌다 è

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② 원자재 가격 하락
□ ③ 인건비 감소 □ ④ 임차료 감소
□ ⑤ 기타(                          )

□ ② 나빠졌다 è

2)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② 원자재 가격 상승
□ ③ 인건비 상승 □ ④ 임차료 상승   
□ ⑤ 기타(                          )

□ ③ 전년과 비슷하다

2 귀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성별⋅고용형태별로 몇 명입니까? (‘21.11.15. 현재)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고용형태별/성별
전  체

남자 여자

정 규 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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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관련B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액) (인상액)

'18년 7,530 ↑ 1,060  16.4% 60,240 ↑ 8,480 1,573,770 ↑ 221,540 1,701,780 ↑ 239,560
'19년 8,350   ↑ 820  10.9% 66,800 ↑ 6,560 1,745,150 ↑ 171,380 1,887,100 ↑ 185,320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 54,2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3개월 이하 수습 중 10% 감액)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18년 6,777 54,216 1,416,393 1,531,602 
'19년 7,515 60,120 1,570,635 1,698,390 
'20년 7,731 61,848 1,615,779 1,747,206 
'21년 7,848 62,784 1,640,232 1,773,648

<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액의 90% >                     (단위: 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2021년 기준)
  ❶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❷ 법정 유급주휴수당
  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❹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❶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❷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1,822,480원×15%=273,372원) 해당 부분
  ❸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1,822,480원×3% 

=54,674원) 해당 부분                                           *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산입됨

최저임금 현황

3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받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가 아님에 유의)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받는 근로자 수 ‘21.11.15. 현재 ’20.12월말

           정 규 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합    계 명 명

        여    자 명 명

3-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 1 □ 2 □ 3 □ 4 □ 5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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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 ②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 ③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 ④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

5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 ① 인상되었다 □ ② 인하되었다 □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변화가 없었다

□ ②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포함)하였다

□ ③ 호봉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④ 기타(                                                                )

6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 ②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 ③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 ④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 ⑤ 기타(                                                               )

□ ⑥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7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 ② 적정한 수준이다

□ ③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 ④ 받는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모르겠다

□ 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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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 ⑨ 기타(                  ) 

9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 ‘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1년: 8,720원)보다 5.05%가 인상된 시급 9,1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1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결(9,160원) □ ② 3% 미만(9,435원 미만)

□ ③ 3∼6% 미만(9,435원∼9,710원 미만)   □ ④ 6∼9% 미만(9,710원∼9,984원 미만)

□ ⑤ 9∼12% 미만(9,984원∼10,259원 미만) □ ⑥ 12∼15% 미만(10,259원∼10,534원 미만)

□ ⑦ 15% 이상(10,534원 이상)

12 귀하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숙소 제공                           □ ②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

□ ③ 통근차량 운행                      □ ④ 상품권 지급

□ ⑤ 기타(                            )  □ ⑥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12-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됩니까?

□ ① 제공된다 □ ② 제공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근로자 없음

13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 ② 사용자      □ ③ 근로자      □ ④ 사용자단체

□ ⑤ 최저임금위원회    □ ⑥ 노동자단체 □ ⑦ 기타(           )

다음 장의 부가조사표 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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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사표 (근로자 최대 10명 기입)

 
근로자
번호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 임금액 ÷ 근로시간 ≤ 13,080원

 임금액 ➔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1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2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3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4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5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6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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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번호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 임금액 ÷ 근로시간 ≤ 13,080원

 임금액 ➔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7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8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09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10

① 시급제  

② 일급제

③ 주급제  

④ 월급제

⑴ 시급 원 ➔ ⑴          1 시간

⑵ 일급 원 ➔ ⑵ 1일       시간

⑶ 주급 원 ➔ ⑶ 1주   시간

⑷ 월급 원 ➔ ⑷ 1개월 시간

참고
○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8,720원 × 1.5배 = 13,080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작성
  - ‘ 임금액’을 ‘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5배(시급 13,080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사 대상(초과하면 제외)
  - ‘ 근로자 번호’는 근로자 조사표 표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근로자 번호’와 같아야 함
○ 작성 요령

 -  지급주기: 근로계약 시 정해진 임금 지급주기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
 -  임 금 액: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기준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  
   • 연봉제인 경우는 기본 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월할 계산하여 ‘월급제’로 표시하고 임금액 기재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8시간×5일+8시간)×4.345주))이 아닌 경우, 

월 환산액은 ‘최저시급(8,720원) ×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 

   • 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으로 기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법정주휴수당은 포함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 

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273,372원)를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3%(54,674원)를 초과 금액은 포함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금액은 불포함

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월 500,000원, 복리후생비 월 2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상여금 226,628원(500,000-273,372원), 복리후생비 145,326원(200,000-54,674원)은 ‘임금액’에 포함

 -  근로시간:  임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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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분께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값 내용검증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

유선전화   (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본 국가승인 통계조사의 내용검증을 위한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과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면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선택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 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함: (서명)

연락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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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번호 (표지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농업 (02)임업 (03)어업

B 광업(05~08)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금속 광업
(0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34)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수도업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종합 건설업 (42)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수상 운송업
(51)항공 운송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숙박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58~63)

(58)출판업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연구개발업 (71)전문 서비스업
(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보건업 (87)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4)협회 및 단체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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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기입 ※ 사업주 부가조사표의 
근로자 번호를 기입

지방관서
번    호

사 업 체
번    호

산업분류
번    호

사업체 
규  모

근로자
번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근로자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이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
사표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표, 결과분석 보고서 등 확인: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통계청 나라통계(www.narastat.kr)

응답자 선정원칙
  

▪ 귀하는 본 조사표를 작성해주실 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수준을 초과한다면,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설문지 작성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되도록 
본 조사표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를 작성해야 할 근로자 기준(조사대상): 최저임금액 1.5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최저임금액(2021년 시급 8,720원)의 1.5배: 

시급 13,080원, 일환산액 104,640원(일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2,733,720원(주40시간), 2,956,080원(주44시간)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보기항목에 “○”자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한 경우 (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재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재하되, 화살표(è)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적어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선택하는 항목(복수응답)은 1순위으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 속    ____________지방고용노동청       ____________지청       근로개선지도 ____________과

담당공무원                      (근로감독관) 조 사 원

전 화 번 호  (        )             -

조 사 방 법

기입 방법 회수 방법

 ① 응답자 기입식

 ② 조사원 면접식

 ③ 기타(        )

 ① 현장 회수

 ② FAX, E-mail 회신

 ③ 전화 응답

 ④ 인터넷 응답

 ⑤ 기타(         )

팩 스  (        )             -

이 메 일     @

  ※ 굵은 선안 내용은 조사완료 후 조사원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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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항목A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자

□ ② 여 자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세 미만

□ ② 20∼30세 미만

□ ③ 30∼40세 미만

□ ④ 40∼50세 미만

□ ⑤ 50∼60세 미만

□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 ② 대학(전문대포함) 재학

□ ③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상

4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 ① 6개월 미만

□ ② 6∼12개월 미만

□ ③ 1∼2년 미만

□ ④ 2∼5년 미만

□ ⑤ 5년 이상

5 현 직장에서 다음 각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든 항목에 기입)

가입 여부

5-1) 국민연금 ① 가입 ② 미가입

5-2)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5-3)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6 가구원 현황

6-1) 귀하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6-2) 귀하의 가구원 중에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명 명

▪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혈연관계의 가족이라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비혈연 관계

라도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7 귀하 가구의 올해(‘21년) 10월 총 소득(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세금 납부 전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닌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한 

소득(사회보장급여, 보조금, 증여 등)

▪ 비경상소득: 퇴직금,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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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가구에서 올해(‘21년) 10월에 지출한 총 가계지출액(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 포함)은 모두 얼마
입니까?                                                       ※ 현금지출 외에 현물지출도 포함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가계지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비지출(식료품비, 의류⋅신발 등 구입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교양⋅문화비, 외식⋅숙박비)과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비용 등) 모두 포함

9 귀하의 근로소득(임금)은 귀하 가구의 총 소득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① 가계의 주소득원 □ ② 가계의 보조소득원 □ ③ 주로 개인 소비용

□ ④ 기타(                             )

▪  가계의 주소득원: 주로 가계지출에 사용되며, 가구 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가계의 보조소득원: 일정부분 가계지출에 활용되나, 가구 내 소득 중 비중이 가장 크지는 아니한 경우

▪  주로 개인 소비용: 가계지출에 활용되지 않고, 개인의 소비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

▪  기타: 자산변동, 부채감소 등을 위한 지출에 활용되는 경우

   현재 직장 관련B

10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è
 10-1. 비정규직 고용형태

□ ① 시간제근로자  

□ ② 일용근로자  

□ ③ 기간(계약)제근로자  

□ ④ 기타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①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③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11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조사표 6쪽 직업분류표 참
고)
□ 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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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관련C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액) (인상액)

'18년 7,530 ↑ 1,060  16.4% 60,240 ↑ 8,480 1,573,770 ↑ 221,540 1,701,780 ↑ 239,560
'19년 8,350   ↑ 820  10.9% 66,800 ↑ 6,560 1,745,150 ↑ 171,380 1,887,100 ↑ 185,320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 54,2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단위: 원)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12 지난해(’20년) 시급 8,590원에서 올해(’21년) 8,720원으로 시간당 130원(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을 초과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②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만큼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③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 미만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④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14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귀하의 

생활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안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 ⑥ 무관하다

16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1년: 8,720원)보다 5.05%가 인상된 시급 9,1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7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결(9,160원) □ ② 3% 미만(9,435원 미만)

□ ③ 3∼6% 미만(9,435원∼9,710원 미만)   □ ④ 6∼9% 미만(9,710원∼9,984원 미만)

□ ⑤ 9∼12% 미만(9,984원∼10,259원 미만) □ ⑥ 12∼15% 미만(10,259원∼10,534원 미만)

□ ⑦ 15% 이상(10,534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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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저임금제도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⑥ 잘 모르겠다

19 귀하의 사업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매년 고지하고 있습니까?

□ ① 고지하고 있다         □ ② 고지하지 않고 있다         □ ③ 잘 모르겠다

20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 ② 사용자 □ ③ 근로자   □ ④ 사용자단체

□ ⑤ 최저임금위원회     □ ⑥ 노동자단체 □ ⑦ 기타(                       )

※ 응답 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응답하신 분께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

유선전화   (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과 별도로 

추가 현장의견 청취하는 면접조사 추진을 위한 연락처 제공 동의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 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함: (서명)

연락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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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번호 (문11번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① 관리자
국회의원,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기업체의 영업소 및 지점의 소장(총괄적인 

관리 수행), 정부행정부서의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과학, 정보통신, 공학),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건축캐드원, 성직자, 대학교수, 

대학시간강사, 장학관, 대학조교,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산운용가, 감정평가사, 경매사, 중개사, 큐레이터, 사서,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아나운서, 

화가, 배우, 가수, 경기감독 및 코치, 직업운동선수, 마술사 등

③ 사무종사자
공공행정사무(조세, 행정, 병무, 특허, 감사, 통계, 총무, 기획, 자재, 교육), 회계(경리)사무원, 

비서, 출납사무원, 전화상담원(전화안내원), 속기사, 운송관련 사무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경호원, 무인경비원, 청원경찰, 교도관, 주차단속원, 간병인, 이(미)용사, 분장사, 

장례지도사, 객실승무원(항공, 선박, 열차), 여행가이드, 딜러, 캐디, 통역원, 주방장(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결혼상담원, 오락(PC방, 노래방) 서비스원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종사자(자동차, 보험), 매장판매종사자, 매장계산원, 요금정산원, 상품대여종사자,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행사홍보 도우미, 매표원, 노점(이동)판매원, 판촉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작물(곡식, 채소, 특용, 과수, 원예)재배종사자, 조경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양봉종사원, 감별사, 수렵종사원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정육원, 도축원, 재봉사, 재단사, 의복(한복·양장)제조원, 가구제조원, 금형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항공기정비원, 설치원(승강기, 기계, 공조기, 보일러, PC, 사무기기, 인터넷), 

각종 수리원, 전기공, 건축목공, 미장공, 도배공, 광원, 공예원, 배관공, 방역원 등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각종 기계(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상하수도, 목재, 인쇄, 

재활용처리, 사진)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산업용로봇조작원, 

자동차·자동차부품조립원, 기관사, 운송관련(택시, 버스, 화물, 배, 특수, 기중기 등)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단순노무자, 이삿짐운반원,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음식·신문), 수동포장원, 단순선별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산불감시원, 가스검침원, 수금원, 

주차관리(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검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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